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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adiographer is a job in charge of diagnostic imaging equipment, and must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public health by suggesting an appropriate level of work. To this end, we intend to present an appropriate level 

of work through evaluation of human harm according to work, statistical evaluation through questionnair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In the case of human harm evaluation, considering radiation exposure, 42.6%, 

shield work, 69.7%, and in the case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the maximum length of stay in the 

examination room should be adjusted to 15 minutes and not exceed 30 times. According to the survey statistics, 

it was confirmed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burden increased due to the high workload and difficulty compared 

to working hours.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examination standards 

for domestic radiographers to 36.8% to promote national health through qualitative improvement of radiological 

examinations. something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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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

기의 취급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1]. 실제로도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

사는 방사선 및 관련 기기의 취급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영상의학과, 핵의학

과, 방사선종양학과로 나누어 종사하게 된다. 영상

의학과의 경우에는 방사선 관련 기기 등 의료영상 

검사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게 되며, 핵의학과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검사 및 치료 업

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방사선종양학과의 경

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

용하여 환자의 치료 및 치료 과정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방사선사의 업무는 국내와 해외에

서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나라별 법률에 규정된 

내용의 차이로 인해 권한 및 면허 취득 방식의 차

이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 의료법에 규정된 방사선

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의료영상 검사 

및 핵의학 검사, 그리고 방사선치료 업무를 수행하

게 된다[2]. 그리고 면허제도의 경우는 방사선과 및 

방사선학과 졸업 후 방사선사 국가시험에서 합격

한 자에 대해 방사선사 면허증을 발급하며, 주기적

으로 갱신 신고를 통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다[3]. 이에 비해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졸업 후 면

허를 발급하는 나라도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의 방사선사에 대한 자격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엄격하면서도 보수적으로 취급받게 된다. 

그만큼 방사선사는 국민건강에 큰 임무를 수행한

다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내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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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

서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 국민의 구성원으로 포

함된 방사선사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영상 검사 및 

치료 행위에 대해 방사선사의 적절한 업무량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MATERIAL AND METHODS

방사선사의 적절한 업무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내 방사선사의 업무에 따른 인체 유해 인

자를 구분하여 통계자료 및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

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방사선사를 대상으

로 업무수행에 걸리는 시간, 업무강도, 건강 상태의 

변화에 대해 설문을 받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방사선 검사에 따른 동향을 비교하여 국내 방사선

사의 업무량 기준을 도출하였다.

1. 종사자의 인체 유해성

1.1. 방사선 피폭

의료기관 내 방사선사의 업무 분야 중 자기공명

영상촬영과 초음파촬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사선

을 이용한 업무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방사선사의 

업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방사선 피폭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분

야별 검사별 사용되는 방사선량 및 방사선 에너지

가 다양하므로 모든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방사선 

피폭을 고려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종사자의 

작업환경에서의 방어기준, 검사 환경에서의 공간선

량률, 그리고 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토대로 평

가하였다.

1.2. 중금속 작업

의료기관 내 방사선사의 업무 중 방사선종양학

과에서 이루어지는 차폐체 제작 작업의 경우 차폐

체의 재료인 중금속 혼합물은 기체 상태로 작업자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기존 선행연

구를 기반으로 차폐체 작업에 따른 중금속 중독 기

준을 적용하여 해당 작업자의 업무량 기준을 제시

하였다.

1.3. 고주파 장해

자기공명영상촬영의 경우에는 방사선사가 방사

선에 의한 피폭은 발생하지 않지만, 고주파에 의한 

인체의 유해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고주파에 

의한 영향에 대해 국제기준과 선행연구를 기반으

로 업무량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

설문조사는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

내 의료기관 내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대상으

로 구글폼을 통해 설문하였다.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의 목적과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음을 알렸고,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총 174명 대상 중 134명(회수율 

77%)이 응답하였다.

2.1. 연구 도구

설문 문항은 크게 일반적 특성, 업무수행 시간, 

업무강도, 건강 상태 변화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

분하여 구성하였다. 업무수행 시간에 관한 설문 항

목은 김(2020)의 논문에 인용된 설문을 수정하여 

적용하였으며[4], 업무강도에 관한 설문 항목은 김

(2011)의 논문에 인용된 설문을 수정하였다[5]. 그리

고 건강 상태 변화에 관한 설문 항목은 이(2008)의 

논문에 인용된 설문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6]. 일

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성별, 나이, 의료기관의 

규모, 근무 부서로 비율형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업

무수행 시간의 경우에는 일일 평균 업무시간, 월평

균 야간근로 일수에 대해 비율형 문항으로 구분하

였다. 업무강도의 경우에는 업무량의 정도와 어려

운 정도에 대해 2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평

가하였으며, 건강 상태 변화의 경우에는 입사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로 구

분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2.2. 자료 분석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SPSS Win 14.0을 이용하

여 각 카테고리에 대해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

석을 시행하였다.

3. 국내⋅외 방사선 검사 비교

국내⋅외 다양한 나라에서 의료기관 내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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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사선 검사에 관한 피폭선량, 종사자 수 등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여 나라별 방사선사의 업무부

담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나라별 방

사선 검사 부담에 관한 연구와 각종 관계기관에서 

제시하는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

으며, 나라별 같은 지표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

기에 방사선 검사 부담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를 

개별로 구분하였다.

Ⅲ. RESULT

1. 종사자의 인체 유해성

1.1. 방사선 피폭

2021년도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방사선 관계종사자 증가 폭을 보면 일

반의사 대비 79%, 영상의학과 전문의 대비 63%, 

간호사 대비 49% 등 타 직종의 관계종사자 대비 

증가 폭이 작다[7-11]. 더욱이 2021년 직종별 평균 피

폭선량을 보면 타 직종 대비 최소 1.28배에서 최대 

27배 이상의 피폭을 받고 있다[11].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직종별 과피폭에 따른 

주의 통보의 경우에도 방사선사가 전체 대비 최소 

76.2%에서 최대 80.3%를 차지할 정도로 피폭이 많

다. 성(2011)의 연구에 의하면 진단영역에서의 방사

선 노출은 저선량 피폭이라고 하더라도 암과 유전

적 장애의 잠재성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

다[12]. 의료기관 내의 종사자 피폭 관리를 위한 개

인 피폭선량 관리와 더불어 원자력안전법과 진단

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시설 기준도 Table 1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

여 관리되고 있다.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서 개인 피폭 선량계를 

착용하여 법적 허용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권고하는 방사선 방호 

최적화(ALARA) 원칙에 의거 방사선 방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13]. 이를 위해 시간, 거리, 차폐에 

관한 관점에서 볼 때 작업환경의 제약에 따라 거리

의 한계와 차폐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시간적 제약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종별 인력 증가와 피

폭선량, 주의 통보 현황, 시설 주변 선량 기준을 적

용한다면 Table 2와 같이 방사선사 업무량의 제한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4,15].

Table 1. Expected exposure of facility standards

Standard Conversion value

Radiation Therapy 
& Nuclear Medicine

400 μSv/weeks 20.857 mSv/years

Radiology 100 mR/weeks 50.735 mSv/years

Table 2. Recommendations for limiting radiation workload

Workload Suggestion

Workforce Growth Rate 63.7%

Irradiation Dose 13.3%

Current State of Notice 25.6%

Facility Standards 67.7%

1.2. 중금속 작업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변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김(2005)의 연구에 

따르면 방사선종양학과에서의 차폐체 제작에 따른 

중금속 흄의 농도가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16]. 이러한 관점에서 Table 3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

당 작업자의 업무 수준을 69.7%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Table 3. Recommendation of work limits by heavy 
metal measurement

Standard Level

(μg/m3)

Measurement Level

(μg/m3)

Workload 

Suggestion

Bismuth 0.875 0.665 131.6%

Lead 0.375 0.538 69.7%

Tin 0.750 0.423 177.3%

Cadmium 0.250 0.250 100.0%

1.3. 고주파 장해

자기공명영상촬영의 경우 방사선에 따른 피폭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검사이지만 최근 고주파에 의

한 전자파 흡수율(SAR)을 고려하여 국제전자협회

에서는 6분 동안 신체의 경우 4 W/kg, 머리의 경우 

3.2 W/kg로 제한되도록 요구하였다[17]. 미국식품의

약청에 따르면 평균 SAR값은 머리를 10분 동안 스

캔할 때 3 W/kg, 신체를 15분 동안 스캔할 때 4 

W/kg로 제한하면서, 조직의 평균 10g 이상인 국소 

SAR 수준도 더 높은 수준이 허용되더라도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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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권고하였다[18]. 서(2021)의 연구에 따르

면 환자에 대해 스캔 시간이 최대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방사선사의 검사 보조 작업에

서도 이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19]. 따라서 

Table 4와 같이 검사실 내 장시간 혹은 빈번한 대

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Table 4. Recommendations for radiologist's work during 
MRI examination

Suggestion

Restriction on stay in the laboratory 15 min

Number of repeat stays in the laboratory 30 times

2.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

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 분석

설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 분석

을 시행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남성이 85명

(63.4%), 여성이 49명(36.6%)으로 나타났다. 나이의 

경우에는 40대 37명(27.6%), 30대 35명(26.1%), 20

대 33명(24.6%), 50대 이상 29명(21.6%)으로 나타났

다. 의료기관 규모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급 62명

(46.3%) 병원급 38명(28.4%), 의원급 34명(25.4%)으

로 나타났다. 부서의 경우 영상의학과 117명

(87.3%), 핵의학과 12명(9.0%), 방사선종양학과 5명

(3.7%)으로 나타났다.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er

Number Percentage

Gender
Male 85 63.4%

Female 49 36.6%

Age

20’s 33 24.6%

30’s 35 26.1%

40’s 37 27.6%

50’s 29 21.6%

Workplace Size

General Hospital 62 46.3%

Hospital 38 28.4%

Clinic 34 25.4%

Working Part

Radiology 117 87.3%

Nuclear Medicine 12 9.0%

Radiotherapy 5 3.7%

2.2. 업무수행 시간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업무수행 시간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Table 

6과 같이 일일 평균 근로 시간은 8.6 ± 0.421로 나타

났으며, 월 평균 야간근로 일수는 2.9 ± 1.627로 나

타났다. 설문 결과 분포는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work hours

Time in work Night shift

Average 8.6 hr/day 2.9 day/month

Standard Deviation 0.421 hr/day 1.627 day/month

(a) Average working hours per day

(b) Monthly average night shift

Fig. 1. Distribution chart of working hours.

2.3. 업무강도에 따른 빈도 분석

업무강도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Table 7과 

같이 업무량의 경우 3.8 ± 0.971로 나타났으며, 업

무 난이도의 경우 2.9 ± 1.364로 나타났다. 설문 결

과 분포는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2.4.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결과 분석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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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과 같이 신체적 변화의 경우 3.6 ± 1.085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변화의 경우 3.9 ± 0.798로 나

타났다. 설문 결과 분포는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7. Result of work intensity

Workload Task Difficulty

Average 3.8 2.9

Standard Deviation 0.971 1.364

(a) Workload

(b) Task Difficult
Fig. 2. Distribution of work intensity.

Table 8. Results of changes in health status

Physical Mental

Average 3.6 3.9

Standard Deviation 1.085 0.798

(a) Physical Health Changes

(b) Mental Health Changes
Fig. 3. Distribution of changes in health status.

3. 국내⋅외 방사선사 업무량 비교

3.1. 미국

미국의 경우 국립방사선 방호 측정위원회와 유

엔 원자력 영향 과학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

면 2006년 기준 미국에서 실시하는 방사선 검사는 

약 31억 건, 치과 방사선 검사는 약 5억 건으로 그 

중 중재 방사선 검사 건수는 약 3억 7,700만 건이

며, 핵의학 건수는 약 1,800만 건을 차지하였다. 과

거 1950년대에 비해 2006년도 검사 건수는 약 10배 

증가하였으며, 1인당 연간 유효선량은 3.0 mSv를 

나타내게 되었다[20].

3.2.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방사선사의 업무량에 대한 연구

가 아닌 환자선량에 대한 연구를 자료로 검토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환자선량이 높다는 것은 전산

화단층촬영 검사가 많이 시행된 것으로 방사선사

의 업무량에 대한 간접적 평가가 가능하다. 대학 

보건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산화단층촬

영에서의 CTDI와 DLP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복부

/골반에서는 750 mGy/cm, 흉부에서는 349 mGy/cm, 

두부에서는 1,181 mGy/cm로 캐나다 보건부가 제안

한 DRL보다 높게 나타났다[21].

3.3.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1983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은 영국 방

사선 차폐 위원회, 이탈리아 성 마리아 델라 병원 

및 프랑스 원자력 보호 평가 연구 센터를 주체로 

의료피폭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방사

선 검사 건수의 비교에서는 이탈리아는 영국에 비

해 약 2.5배 많았으며,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약 1.4

배 많았다. 이에 비해 1인 유효선량의 경우 이탈리

아는 영국에 비해 약 98.3% 수준이었으며, 프랑스

는 183.9% 수준이었다[22]. 2002년 영국의 추가 연구

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방사선 검사에 따른 1인

당 유효선량을 과거 자료와 비교하였습니다. 영국

에서의 2002년도 방사선 검사에 따른 1인당 유효선

량은 0.38 mSv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 약 2배의 증

가세를 보였다. 이 중 투시 검사는 50%가량 감소하

였으며, 일반촬영 및 CT 등의 검사는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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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보였습니다[23].

3.4. 러시아

2015년 러시아에서는 성인 환자의 유효선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8개 지역에서 직접 수집

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평가와 연방 데이터 뱅크에

서 매년 실시하는 집단 선량평가를 통해 평가하였

다. 방사선 검사 건수는 2015년 한 해 동안 2억 300

만 건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0년 전에 비해 약 

35% 증가하였다. 특히 유효선량의 45%를 CT 검사

에 의한 피폭이 차지하였다[24].

3.5. 말레이시아

1994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방사선 검사 관련 지

수들을 비교해보면 인구 세계평균 대비 방사선 종

사자 수는 7% 수준이며, 장비 수는 18.5%, 검사 수

는 21.3%였다. 1인당 유효선량은 0.05 mSv로 검사 

수와 마찬가지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25].

3.6. 일본

2003년 기준 일본의 국민 100만 명당 MRI는 35.3

대, CT는 92.6대로 미국 대비 1.33배, 2.88배로 나타

났다. 하지만 방사선 검사 종사자 수는 미국 대비 

16.4%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방사선 검사 종사자

의 검사 건수는 미국 대비 2.27배 수준이었다[26].

3.7. 대한민국

국내 의료수준은 OECD 국가 중 매우 우수한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수

준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진단을 위한 방사선 

검사에서 장비의 수준 및 장치 수뿐 아니라 방사선 

검사 프로세스나 이를 운용하는 종사자 수 및 종사

자의 수준 역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수준 높

은 방사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종사

자 교육과 더불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업무부담의 

증가는 검사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으로 이

러한 부분에서 국내 방사선 검사의 종사자 수는 매

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MRI의 경우 국민당 유

럽에 비해 1.36배, 캐나다에 비해 2.25배 많으며, 

CT의 경우 유럽에 비해 2.42배, 캐나다에 비해 2.92

배 많았다. 하지만 종사자의 경우 유럽에 비해 

72%, 캐나다에 비해 90% 수준으로 방사선 검사 시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

국 대비 방사선 검사 종사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10분의 1 수준이다.

4. 부서별 국내 방사선사 업무현황 비교

4.1. 일반촬영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반촬영 건수

는 2019년도 기준 2억 6,800만 건으로 질병관리청 

자료와 영상의학회 회원등록수를 고려하여 일반촬

영 방사선사를 약 2만 명으로 설정한 경우 일일 평

균 51.5건의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4.2. 전산화단층촬영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산화단층촬영 

건수는 2019년도 기준 1,200만 건이며, 건강심사평

가원 기준 장비 당 2명의 방사선사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전산화단층촬영 담당 방사선사는 4,160명

으로 일일 평균 11.1건의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4.3. 차폐체 제작

방사선종양학과에서의 차폐체 제작은 다수의 방

사선사가 담당하기보다는 특정 방사선사가 담당하

게 된다. 따라서 전국 방사선종양학과 수와 차폐체 

제작 담당자의 수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차폐체 제작은 다엽콜리메이터의 도입에 따라 

전자선 치료를 제외하고는 제작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9년 기준 차폐체 작업자는 95명

이며, 제작 시간은 일일 3시간을 넘지 않는다.

Ⅳ. DISCUSSION

치료에 가장 밀접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Table 6, 7과 같이 초과근무 및 야간근로 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업무 

난이도도 높아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야

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감소시

키기 위해 국내⋅외적으로도 다양한 연구 및 비교

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방사선사 직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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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부담해야 

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의 검사 

한도를 설정하여 더 양질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

점에서 위해성, 설문조사, 국내⋅외 동향을 통해 방

사선사의 검사 한도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

다. 다만, 방사선 업무에 따른 장해가 발현될 수준

이 아니기에 감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고, 설문조사도 전체 방사선사 대

비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벌이어 대표성이 다소 부

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동향의 경우

에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하지 못함과 동시

에 년도, 기준 등 비교기준이 일정하지 못하여 검

사 한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방사선사의 업

무에 대한 한계설정 기준을 마련하여 방사선사 직

종의 신체적, 정신적, 유전적 위해를 감소시키기 위

한 근거를 마련한 연구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CONCLUSION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정한 방사선사의 업무

량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종사자의 

위해성 부분에 대해 기준 값들을 제시하여 업무량

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종사자들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방사선

사 업무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여 기준 값 및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위

해성 부분에서 방사선 피폭의 경우 타 직종간의 격

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량 대비 약 42.6 

%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일반촬영의 경우 

21.9건, CT는 4.7건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

서 영상의학과의 인력을 현재 인력구성 대비 2배 

수준으로 점진적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핵의

학과 및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에는 작업종사자로

서의 별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사선종

양학과에서 차폐체 작업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경

우 기존 대비 약 69.7 %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일일 제작시간을 2시간 이내로 기준을 적용해야 한

다. 자기공명영상촬영 담당 방사선사의 경우에는 

검사실 내 대기시간 및 빈도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 동향 비교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방사선사 인력은 약 36.8% 수준에 머물

고 있어 방사선사의 업무환경 개선 및 직종 특성을 

고려한 질환예방,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가

적인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방사선사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

의 충분한 확보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충분한 고민과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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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사선사는 영상진단장치를 담당하는 직종으로 적절한 업무 수준을 제시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에 따른 인체 유해성 평가, 설문지를 통한 통계 평가, 국내⋅외 동향을 통해 적절한 

업무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체 유해성 평가의 경우 방사선 피폭을 고려하여 42.6 %, 차폐체 작업은 6

9.7 %, MRI의 경우 검사실 체류시간이 최대 15분, 3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설문통계에서

는 근로시간 대비 업무량 및 난이도가 높아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동향을 통해 국내 방사선사의 검사 기준을 36.8 %까지 조절하여 방사선 검사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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